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000
사회개발비             123,045,5771,293,156,843 1,170,111,266 [국비331,048,108 기금3,319,289 양여금25,117,000]

2300
사회보장비             47,833,391450,802,703 402,969,312 [국비268,447,323 기금11,573]

2310
일반사회복지           23,557,105360,660,746 337,103,641 [국비222,256,780]

2313
노인복지               6,768,11560,520,331 53,752,216 [국비25,534,997]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60,998145,398 84,400  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60,998145,398 84,400  

301 22,998일반보상금 57,398 34,400  

1,898 0927,598 25,700 행사실비보상금                  

어버이날 기념행사 (=4,800)

2,100  ·공연단체보상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7개단체 =

2,700  ·행사참석 노인간식비                    1,500 * 1,800명 =

제8회 노인의날,경로의달 기념행사 (=8,798)

998  ·모범노인 중앙표창 여비             49,900 * 10명 * 2회 =

2,400  ·기념식 및 위안공연단체 보상    300,000 * 4개단체 * 2회 =

5,400  ·행사참석 노인 간식비             1,500 * 1,800명 * 2회 =

3,000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 프로그램 연찬회                     =

1,000경로의달 문화예술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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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노인복지시설입소자 노인의 날 기념행사                      =

21,100 1129,800 8,700 기타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

800어버이날 효행자 시상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6명 =

800노인의날 모범노인 등 발굴 시상               50,000 * 16명 =

모범경로당 시상 (=6,300)

1,000  ·최우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1개소 =

2,000  ·우 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4개소 =

3,300  ·모  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1개소 =

900각종 노인복지관련 유공자 시상                50,000 * 18명 =

301 21,000
일반보상금

가정봉사원 활동비       25,000 * 14개시설 * 5개그룹 * 12월 =

307 38,000민간이전 88,000 50,000  

56,000 0288,000 32,000 민간경상보조                    

18,000한국노화연구소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5,000노인전문교육 강사뱅크제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000경헌실버아카데미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,000가출노인찾기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,000영세독거노인 상담 및 작업시설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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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경로의달 행사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0
사업예산            6,707,11760,374,933 53,667,816 [국비25,534,997]

210
보조사업            3,667,11438,477,034 34,809,920 [국비25,534,997]

308 4,670,708자치단체등이전 32,435,002 27,764,294 [국비22,513,981]

4,670,708 0132,435,002 27,764,294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1,254,600경로당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836,400 시비418,200]

14,763,890경로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1,356,790 시비3,407,100]

699,360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349,680 시비349,680]

1,071,600경로식당무료급식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535,800 시비535,800]

40,000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 환자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0,000 시비20,000]

85,139노인건강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59,597 시비25,54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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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,000경로당활성화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30,000 시비30,000]

1,210,000재가노인 주간보호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484,000 시비726,000]

140,000재가노인 단기보호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56,000 시비84,000]

1,192,250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476,900 시비715,350]

34,000재가노인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3,600 시비20,400]

120,000재가노인 실비주간보호시설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48,000 시비72,000]

96,000노인일거리 마련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48,000 시비48,000]

255,000지역사회 시니어클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10,000 시비45,000]

2,668,753노인양로시설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[국비1,868,127 시비800,626]

3,416,234노인요양시설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,391,364 시비1,024,870]

513,836노인실비요양시설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359,685 시비154,151]

4,814,340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8
자치단체등이전

[국비3,370,038 시비1,444,302]

403 자치단체등자 △1,003,594본이전 6,042,032 7,045,626 [국비3,021,016]

△1,003,594 016,042,032 7,045,626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(=6,002,032) (국3,001,016)

2,438,200  ·노인인력운영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,219,100 시비1,219,100]

1,384,654  ·노인요양시설 증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692,327 시비692,327]

960,854  ·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480,427 시비480,427]

644,354  ·노인요양시설 개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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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비322,177 시비322,177]

573,970  ·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86,985 시비286,985]

40,000재가노인시설 기능보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3 자치단체등자
본이전

[국비20,000 시비20,000]

220
자체사업            3,040,00321,897,899 18,857,896  

308 883,003자치단체등이전 19,228,899 18,345,896  

883,003 0119,228,899 18,345,896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250,000노인종합복지관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2,801,600노인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94,000경로당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1,650개소 * 12월 =

33,000추석절 경로당 위문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1,650개소 =

노인건강진단비 (=38,936)

28,275  ·1차 검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,850 * 1,500명 =

10,661  ·2차 검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,321 * 500명 =

노인시설 입소자 보호비 (=728,883)

214,839  ·부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* 1,962명 * 365일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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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,126  ·수용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,000 * 1,962명 =

39,240  ·난방연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1,962명 =

429,678  ·간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 * 1,962명 * 365일 =

918,720노인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           120,000 * 638명 * 12월 =

재가노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

136,0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,000 * 3명 * 42개소 * 12월 =

90,000노인취업알선센터 지원                   30,000,000 * 3개소 =

324,000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             180,000 * 150개소 * 12월 =

1,500,000무의탁노인세대지원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12,500세대 =

120,000영세치매노인환자보호                 50,000 * 200명 * 12월 =

200,000치매노인주간보호사업                   100,000,000 * 2개소 =

840,000경로근로사업         2,000 * 1,000명 * 3시간 * 200일 * 70% =

6,000공동작업장 설치지원                      3,000,000 * 2개소 =

60,000경로식당 무료급식                       20,000,000 * 3개소 =

225,000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                   75,000,000 * 3개소 =

100,000노인주간보호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,000 * 2개소 =

240,000노인복지회관 운영비               80,000,000 * 6개소 * 50%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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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회관 종사자 처우개선비

308 22,680
자치단체등이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,000 * 7개소 * 3명 * 12월 =

401 2,669,000시설비및부대비 2,669,000 0  

2,669,000 012,669,000 0 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2,669,000노인종합복지관 증축(2003복권판매수익금)                    =


